
<지침서식 제9-6호>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서

외국환은행장 귀하                                                                                                    20        .        .        .

신고(보고)인     상  호 또는 성  명                                                                                                                    

                      사업자(주민) 번호                                                                                                                                         

                      소재지 또는 주 소                                                             전화                                                

                                                                                                     (담당자 직성명 :                                     )

변경대상    현지법인명 :                                                                                                                                 

현지법인    최초신고번호 :                                                                   신고금액 :                                                

             

아래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을 신고(보고)합니다.

1. 변 경 사 항

변경전 변경후 

2. 변 경 사 유
    (요       약)

붙임서류 : 1. 당초 신고(보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자(손자)회사 설립시는 자(손자)회사 사업계획서        4. 기타 내용변경 신고(보고)시 필요한 서류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20        .        .        .

신고기관 :                                             (인)

5-09-0289(2-1) (2018.01 개정)
(지정취소시까지 보존)

□ 현지법인 내용변경         □ 자(손자)회사 설립·증액·청산         □ 기타

1. 관련 신고번호 기재 (20        .        .        .)과 관련됨.

(인)



5-09-0289(2-2) (2018.01 개정)
(지정취소시까지 보존)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 관련 유의사항

1.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2.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변경도 내용변경 보고대상에 포함됨

3.해외직접투자 유효기간 연장, 대부투자기한 연장, 대부투자 상환방법·금리변경 등의 경우에는 내용변경 보고가 아닌 

   내용변경 신고대상임

4. 증액투자는 내용변경보고대상이 아닌 신규신고 대상임

5.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내용변경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